질의9: 중국투자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에도 법률사무소가 있는가?

답변: 중국에서도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律師事務所라고 한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에는 법률복무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 소속인원은 법률 공작자라고 부르고 변호사의 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 법률복무사는 홍보효과 때문에 명칭을 법률사무소로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한국인은 이 명칭 때문에 이들 기관을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기관인 율사사무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국인들에게 있어 율사사무소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변호사사무소는 개인변 호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의상 중국의 율사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칭한다. 

중국에는 4가지 유형의 법률사무소가 존재한다. 

1. 합명법률사무소(合伙律師事務所) :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되 구성원(파트너)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진다. 이 형태의 변호사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관리가 로펌체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일반 합동법률사무소처럼 단순한 사무실비용 분담체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도 있다.

2. 협동법률사무소(合作律師事務所) :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사무소의 자산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하면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이런 형태의 법률사무소는 많지 않고 책임방식이 무한책임의 국제관례와도 다르다.

3. 국영법률사무소(國資律師事務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사무소의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유한책임이다. 따라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이 형태의 법률사무소는 거의 없고 책임방식 역시 국제관례의 무한책임과도 다르다.

4. 개인변호사사무소: 

  변호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북경과 상해에서 시험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개인변호사사무소가 설립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률사무소는 90%이상이 합명법률사무소이고 국영법률사무소와 협동법률사무소는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법률사무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최종 전부 합명법률사사무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